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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지침2024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농수산수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신현곤
농수산수출팀장  서동순
주무관          박수인

061-286-2410
061-286-2450
061-286-2453

시 군· 농수산 수출 관련 담당과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담당자 -

사업개요. Ⅰ

가 목적  . 

ㅇ  전남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생산자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 가격 안정화 도모 및 도민 소득증대 기여

ㅇ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 집중육성으로 생산자 생산단체와 수출업체 간 동반성장 유도

나 추진방향 . 

ㅇ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 ‧ ‧ ‧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수출 특화품목에 한하여 직불금 지급, 

ㅇ  지급대상 품목인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수출기반 확대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다 지원근거 . 

ㅇ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 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11 ( )」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  59 ( )「 」 

ㅇ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 」 

제 조 수출기반 조성 지원15 ( )

ㅇ 전라  「 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라 . 사업비 백만원 도비 시군비 : 3,750 ( 1,125, 2,625)

ㅇ  지방비 부담기준 도비 시군비 :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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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직불금 지원내용. 2024Ⅱ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가 선정기관  . : 시장군수․

나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 시군‧ 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으로 

선정한 농수산식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 , , , )

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체계도 및 선정방법 . 

수요조사 수출 특화품목 선정 보고‧ 시‧군 수출 특화품목 육성

생산 및 수출자 시군→ ․ 시 군 도→ ․ 전라남도

ㅇ   수요조사(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 ․  내에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해 줄 것을 시장군수에게 신청 별지(․  제 호1  

서식 하면 시장군수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품목 선정) , ․

    - 시장군수는 필요 시 수시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기준( ) 지역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을 활용 ․ ․ ․

제조가공 한 품목 제품 우수성 품질관리 수출물량수출확대 가능성( ) , , , ,‧ ‧  

수출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쌀가공품 장류 과채음료 등 가공식품, , *은 주원료단일 원료의 이상이( ) 50%  

전남산인 경우 지원 주원료의 외국산 혼입율 미만 시 지원 가능( 50% )

※ 관할 소재지에 주소를 둔 유통전문 판매업체*가 수출하는 품목 중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 림 축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가공식품은 타 시 도OEM ‧ ‧ ‧ ‧ 에서 제조 

하였다 하더라도 수출 특화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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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군 행정사항 . ‧

ㅇ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수요조사 별지 ( 제 호 서식1 ) 차 차 수시 : (1 ) 2024. 7. 8. ~ 7. 19. / (2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보고 시군 도 까지  ( ) : 2024. 7. 31.→ ‧

and 추가 품목 선정 시 수시 제출 별지 제 호 서식 ( 3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지급 체계도 < >

수출계약 체결①
→

품목 선별 포장작업② ‧ → 수출신고③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 수출업체 관세청→ ▸

운송 및 선적④
→

직불금 신청⑤
→

서류검증 및 지급⑥

수출업체 포워딩사→ ▸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 ), ▸
시 군→ ‧

시 군 생산자 단체( ), → ▸ ‧
수출업체

가 사업기간  . : 2024. 1. ~ 2024. 12. 

ㅇ 지원기준은 까지 선적된 수출 특화품목별 수출 물량임  2024. 1. ~ 12.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은 단축 

될 수 있음 

나 . 지원대상 

ㅇ   시군에‧ 서 수출용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가공하는 업체도 생산자로 간주함- 

ㅇ 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 ‧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지원 제외대상【 】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이전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한 생산자‧ ‧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 ,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업체 
 • 휴 폐업 중인 업체 ‧
 •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 보조금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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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자격 및 요건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 ,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지원 제외대상인 경우 직불금 미지급, 

ㅇ  년 기간 중 전라남도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회 이상 정당 2021~2023 1

하게 받은 자 또는 년 수출 물량이 있는 신규 생산자수출업체2024 ‧

ㅇ   시장군수가 정한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ㅇ   수출신고필증 항 제조자 란의 제조장소‘ ’ ,➂ 주소가 전남으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전남산임에도 제조장소가 타 지역 주소로 기, 

재된 경우 지원 불가 단 제품 중 시장군수가 선정한 수출특화( , OEM ․

품목은 지원할 수 있음)

ㅇ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를 대신하여 일괄 신청하여 생산자별로 정산하는 

경우 최종 직불금 수령자는 생산자이므로 개별 생산자를 기준하여 지급, 

한도를 적용함

ㅇ   위수탁 수출계약의 따라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 지급대상은 위탁자인 

생산자이며 수탁자인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 , 법인 등 는 제외 대상자임)

ㅇ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 또는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여 생산한 자 별지 제 호 서식 제출자( 10 )

ㅇ   수출용 화훼류는 선하증권 해상 운송계약 증빙서류상 총중량(B/L, ) 절화류는 (

용적중량 분화류는 계근중량, )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 

범위 내에서 지원

절화류    - (kg) : 12ft(2,349kg), 20ft(4,169kg), 40ft(8,329kg)

분화류    - (kg) : 12ft(4,000kg), 20ft(17,500kg), 40ft(20,000kg) 

ㅇ   수출 김의 경우 년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농수산 수출2024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은 중복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김은 농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에 비해 부피는 큰 대신 중량이 가볍고 

전남 수출 위 품목인 김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까지는 지원 가능1

수출 조미김 직불금 수령액 천원 원     40ft(2,600kg) : 260 (2,600kg×100 ) ※ 



- 8 -

지급제한 사항【 】

 • 지원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검토 가능)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육성 사업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 시

 •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및 제조자 물품 공급자 포함 중, ( )  
사업비 지원을 제한을 받은 자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제한 법인 및 대표자( )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 수령한 경우

라 지원단가 및 지급한도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단가 수출물량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당 원 정액 지원) kg 100

수출 생산자생산자단체수출업체 수출물량 지원단가 원    - : (kg)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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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한도 : 시군당․ 생산자생산자단체수출업체 각각 백만원 한도 100․ ․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신청접수 순서대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신선 농수축산물원물 농식품부 ( ), ‧ ‧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 전남도 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 ), 

소규모 수출 생산자에게 우선하여 직불금을 지원함 

    - 시장군수는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 ‧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ㅇ   신청기간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가 ‧ 정하는 날까지 신청하여 함

    - 분기 까지 선적분1/4~2/4 (2024.01.01.~06.30. )      까지 : '24. 08. 30.

    - 분기 까지 선적분3/4 (2024.07.01.~09.30. )          까지  : '24. 10. 10.

    - 분기 까지 선적분4/4 (2024.10.01.~12.10. )          까지  : '24. 12. 15.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당해연도 선적분까지 지원가능12. 11.~ 12. 25. 

    - 분기 신청기한 이후 수출실적분은 익년도 사업비에서 지원가능4/4

ㅇ 신청방법   :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는 별지 제 호 서식과 별지 ( 4 ) (․

제 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5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 제출․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갖추어 제출하면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별지(  제 호 서식 에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7 ) 함

직접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고 우편 및 이메일      , ⦁

접수 스캔본 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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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제출
부수

1 필수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2024
별지 제 호 서식( 4 )

각 부1
제출(※ 서류

는 사본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2 필수 년 분기2024 ( /4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5 )

3 필수 개인 기업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 동의서3‧ ‧
별지 제 호 서식( 6 )

4 필수 년 2024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수출실적 증명서 
별지 제 호 서식( 8 )

5 필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 9 )

6 필수 년 2024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
별지 제 호 서식( 10 )

7 필수 수출신고필증 이후 신고분(2024.1.1. )

8 필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9 필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등 사본, , 

10 필수
개(2 )

수출 대금 은행이체 확인증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or , ① ② 
‧ ‧

11 필수 국세 납세 증명서
12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서
13 필수 제조자 공장등록증 사본  
14 필수 통장사본 입금계좌명 사업자등록증명과 동일( : )
15 필수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 ) 

16 기타

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간 위수탁 수출계약서 . 
나 생산자 생산자단체에서 위 수탁이 아닌 매취형태로 직불금을 . ‧ ‧

신청한 경우 

 생산농가에게 농산물 매입금을 입금한 입금증 ➀
 생산농가의 경영체등록증 재배품목 재배면적확인( , )➁
 생산자 판매확인서를 추가 제출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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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불금 집행 및 정산 . 

ㅇ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 지침 및 보조금 「

관리에관한법률」, 「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준수」

ㅇ 시군은 분기별‧ 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매분기 익월 말일

분기 일 분기 일 분기 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함 단 시 군의 여건에 따라 집행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대상자에게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서 별지(․  

호 서식 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11 )

    - 신청인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액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 12 )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생산자 지급분은 생산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대신하여 생산자분 직불금을 일괄 신청한 경우 년

수출 특화품목 생산 확인서별지 제 호 서식 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자별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조치함 시 군 보관

    -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별도 약정에 의거 생산자분 미지급은 불가함

    - 다만 수출 특화품목을 매입 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 단체는 수출 생산자

분 직불금을 직접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생산농가에게 농산물 매입금을 입금한 입금증 생산농가의 ⦁

경영체등록증재배품목 재배면적확인 생산자 판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시 군은 분기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지급실적을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보고별지 제 호 서식

분기별 지급실적 보고     - : 분기 한 분기 한1/4~2/4 : 9. 10. , 3/4 : 11. 8. ,   

분기 한 4/4 : 2025. 1. 10.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까지    - : 2025. 2. 28.

ㅇ 시군은 직불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을 즉시  ․

회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의 조치참고 참조하여야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 ·

발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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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당수령 신고센터 상시 운영 . 

ㅇ   전라남도와 시군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정보 수집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 

 ㅇ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행정절차를「 」 이행 

하고 조사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 조치, 

제재조치. Ⅲ

ㅇ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수출 상대국의 안전성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로 통보된 

경우 : 해당 물량 직불금 회수 및 년 지원 제한1

ㅇ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물량 직불금 

전액 회수 및 년 지원 제한5

증빙서류를 허위변조하여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회에 한하여 경고   - , 1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관련 건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년 지원 제한 2

   - 수출업체가 생산자 및 제조자에게 수출 대금 미지급 및 장기간 지급 지연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불공정 거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로 판명된 경우  : 

회 위반 년 회 년 회 이상 영구 중단 지원 제한1 (1 ), 2 (2 ), 3 (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하거나 경쟁    - , 

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수출 행위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 사업자의 ,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 

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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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 특화품목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품위기준 이하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추진일정. Ⅳ

ㅇ  시군은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의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 2024‧

관련하여 지역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 시군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 ‧ 반상회 또는 농수협,‧  

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ㅇ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시행지침 의견수렴 까지 2024 : 6. 28.

ㅇ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시행지침 확정시행2024 ․ 까지  : 7. 08.

ㅇ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보고 시군 도2024 ( )→ ‧       까지 : 7. 31.  

ㅇ  시군 ‧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비 가내시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까지 , : 8. 09.‧

ㅇ 분기별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월 월 , : 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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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2024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

종업원수

신청인의
생산현황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 √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수출국가
수출물량(kg) 수출액($)

년 실적’23 년 계획’24 년 실적’23 년 목표’24

신청
품목

품목
신청
사유

수출품목① HS CODE

품목설명
식품유형 주원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량 차별성 해외인증 * , , , , , 

지재권보유 등을 기재

수출국가

수출품목② HS CODE

품목설명
식품유형 주원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량 차별성 해외인증 * , , , , , 

지재권보유 등을 기재

수출국가

수출품목➂ HS CODE

품목설명
식품유형 주원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량 차별성 해외인증 * , , , , , 

지재권보유 등을 기재

수출국가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2024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 선정을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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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2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결과2024
시 군명( · )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사유

별지 제 호 서식[ 3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결과2024

시군
수출특화

품목개수
수출 특화품목 선정내역 비고

시○○ 개00 예 배 딸기 김 멜론 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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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4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2024

연번 구분 서식명 제출확인
( )∨

1 필수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2024
별지 제 호 서식( 4 )

2 필수 년 분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서2024 ( /4 ) 
별지 제 호 서식( 5 )

3 필수 개인 기업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 호 서식3 ( 6 )‧ ‧

4 필수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수출실적 증명서2024
별지 제 호 서식( 8 )

5 필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9 )

6 필수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수출 자진신고 서약서2024 ‧
별지 제 호 서식( 10 )

7 필수 수출신고필증 이후 신고분(2024.1.1. )
8 필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9 필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등 사본, , 

10 필수
개(2 )

수출 대금 은행이체 확인증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or , ① ② 
‧ ‧

11 필수 국세 납세 증명서
12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서
13 필수 제조자 공장등록증 사본  
14 필수 통장사본 입금계좌명 사업자등록증명과 동일( : )
15 필수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 )  

16 기타

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간 위수탁 수출계약서 . 
나 생산자 생산자단체에서 위 수탁이 아닌 매취형태로 직불금을 . ‧ ‧

신청한 경우 

 생산농가에게 농산물 매입금을 입금한 입금증 ➀
 생산농가의 경영체등록증 재배품목 재배면적확인( , )➁
 생산자 판매확인서를 추가 제출 등 매입완료 관련 증빙 서류➂

제출 서류는 사본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위와 같이 신청 부속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 .

                                                                                  년      월      일

생산자단체 및 수출기업명                        :                    

대표자 인                                         :                         ( )

시장ㆍ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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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5 ]

년 분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2024 (  /4 )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   .    .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 )√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 [  ], [  ]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소재지( ) : 종업원수 : 

업무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전년도 수출액($) : 전년도 총 매출액 백만원( ) :

주요 수출품목 : 

직 불 금
신청내용

구분
분기 1/4

신청(a)
분기 2/4

신청(b)
분기 3/4

신청(c)
분기 4/4

신청(d)
합계

(a+b+c+d)

수출기간
’24.  .  . 
~’24. .  .

수출품목

순중량(kg)

직불금 

신청액

단가kg 

직불금 원( )

수출국

수출항

항공 해운운송방법‧

수출금액(FOB/$)

생산자명

수출업체명

입금계좌

예금주 : 예금기관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시장ㆍ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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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6 ]

개인 기업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 동의서· · 3

‧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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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7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서 접수대장2024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공무원

확  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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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8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수출실적 증명서2024

연번
수    출
신고필증
신고번호

수출
신고
일자

생산자 단체 명( )
수출액

($)
수출
품목

수  출
순중량
(kg)

수출국
선하증권번호

(B/L)/
Airway Bill

선적
일자

수출건별
직불금
신청액

원( )
대표 주소

계

1

2

3

4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출실적 사실 을  확인합니다 2024 ( ) .

년      월      일 

확인자     수 출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인( )

시장ㆍ군수 귀하 

작성요령 1. 연번은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역을, (B/L) 보고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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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9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확인서2024

품목
생산자 내역 수출월일

수출신고 (

수리내역서상)

수출

국가

수출

물량

(kg)

수출

금액

($)

생 산 자 

수취금액

원( )성명 주소

계      

 

  

 위와 같이 생산자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수출업체는 납품받은 특화품목을 수출하였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했을 ,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2024.    .    .

생산자           ( )    주  소  :

                       단체명 :

                       연락처 : 

                       대표자  인:                    ( )  

확인자           ( )    수출업체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명( ) 인 :              ( )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매입 완료 관련 증빙서류1. 

2. 생산자 생산자단체에서 위 수탁이 아닌 매취형태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 ➀ 생산농가에게 농산물 매입금을 입금한 입금증 ➁ 생산농가의 경영체

등록증 재배품목 재배면적확인( , ) 생산자 판매확인서를 추가 제출,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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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0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수출 자진신고 서약서2024 ‧

1. 수출업체는 상대국 수입국 의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데 ( )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산자는 해당 교육에 따라 수출 ,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는 특화품목을 생산하였음을 확약한다.

2. 신청인은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2024「 」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 .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3. 

대로 사전에 재정산 요청을 하겠으며, 만일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제재조치 를 확인했4. 2024「 」 으며 제재사유 ,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 .

3.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시 군에서 사업과 관련된 , ‧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추진상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며, ,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시장 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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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1 ]

년 분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서2024 (  /4 ) 

성    명 1. : 

생년월일 2. :                                                             

주    소 3.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액 원4. :          

지급내용5. 

수출품목 수출기간 수출국가
수출물량

(kg)
지급단가

원( )
지급액

원( )

계

2024. . .~  . .

 시군 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결정서는 개로 작성하고 지급 세부내역은 별첨할 수 있음1 , ※

지급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6. : 

입금계좌 7.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입금예정일자  8.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2024 .

년     월      일                                                 2024   

시장 군수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 ]㎡



- 24 -

별지 제 호 서식[ 12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확인결과 이의신청서2024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재지( )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4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서 부 1. 1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부  2. 1



- 25 -

별지 제 호 서식[ 13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2024
시 군◯◯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수출

품목

수량

(kg)

지급액

천원( )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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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4 ]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추진상황 정산 보고2024 ( )

총  괄□ 
단위 천원 명( : , )

시군

사업비(A) 집행액(B) 정산잔액(A-B)
지    급 
대상자수

계 도비
시군

비
계 도비

시군

비
계 도비 

시군

비

생산자 명: ○○

수출업체 명: ○○

이자  : ※ 

 ㅇ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분기별 분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실적( /4 ) □ ○

시군 품목
생산자 단체 명( ) 수출업체

대표 지원농가수 호( )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수출 선적기간
수출물량

(kg)
수출
국가

수출항
운송방법
항공 해운( / )

24.0.0.~0.0

수출액
(US$)

직불금 지급액 원( )

계
생산자
단체( )

수출
업체

작성 시 주의사항  : ※ 개의 생산자 단체 또는 수출업체가 여러 품목을 1 ( ) 

수출한 경우 품목별 수출 국가별로 작성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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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보조금 부당 수령에 따른 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5] ■ 신설 < 2021. 12. 1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제 조의 제 항 관련( 13 3 1 )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 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30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회 이상 받은1  
경우

법 제 조의31 2
제 항제 호1 1 년5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조에 따라 교부30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회 2
이상 받은 경우

법 제 조의31 2
제 항제 호1 2 년3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 조에 따라 교부30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회 3
이상 받은 경우

법 제 조의31 2
제 항제 호1 3 년2

비고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 2 3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분의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2 1 줄일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7] ■ 신설 < 2021. 12. 14.>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제 조의 제 항 관련( 13 3 3 )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년을 초과하는 1. 31 2 3 1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년5

2.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년 이하의31 2 3 1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년3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3. 31 2 3
받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
한정한다)

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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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8]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 조의 제 항 관련( 14 2 1 )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 조의 제33 2 1항
제 호 의 사 유 에1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 조의 제33 2 1항
제 호의사유에1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300%

법령을 위반한 경우3) 200%

다. 법 제 조의 제33 2 1항
제 호의 사유에 2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3)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2.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호에1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분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2 1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3.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 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 



- 29 -

참고 2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관련 코드 HS

□1 과실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 키위( ) 0810-50-0000 감귤류 한라봉 등( )
0805-21-1000
0805-21-9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 신선( ) 등0810-90-5000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 로 소속부류 변경* < >, < >

□2 화훼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튤 립 0603-19-1000

양
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카네이션
0602-90-1020
0603-12-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종려나무 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기타절화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 , , , , , , 
기타분화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 , , 

□3 채소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과
채
류

토마토 방울토마토/ 0702-00-0000

근
채
류

감 자 0701-90-0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 신선 건조( / ) 0706-90-1000

0712-90-2020오 이 0707-00-0000
고추냉이 겨자무( ) 0706-90-2000수 박 0807-11-0000

고구마 0714-20-1000멜론 참외/ 0807-19-0000
양 파 0703-10-1000딸기 신선( ) 0810-10-0000
쪽 파 0703-10-2000딸기 냉동( ) 0811-10-0000
대 파 0703-90-9000파프리카 0709-60-1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고추 꽈리고추/ 0709-60-9000

기
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9000

엽
채
류

양배추 0704-90-1000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 신선 절임( / )
0704-90-2000
0711-90-5099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 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콩 0708-20-0000 깻잎 신선( ) 0710-80-9000
기타채소 등0709-99-9000 시금치 070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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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섯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양송이버섯
0709-51-7000
0712-31-1000

새송이 큰느타리버섯( ) 0709-59-401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5 곡 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10-3000 기타곡류 등1008-21-9000 

□6 김치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제조김치 2005-99-1000 냉동김치
냉동야채 중 김치 및 비빔나물( )

2004-90-9000

□7 인삼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홍삼 본삼( ) 1211-20-1391

홍
삼
제
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 기타( ) 1211-20-1399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 본삼( ) 1211-20-1291 홍삼분말 1211-20-2290
백삼 기타( ) 1211-20-1299 홍삼엑스 1302-19-1210

백
삼
제
품

수 삼 1211-20-119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분 1211-20-211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 )

1302-19-1290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차 2106-90-3021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 )
2106-90-3029

백
삼
제
품

인삼엑스 1302-19-1110

기
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엑스분 1302-19-1120 인삼종자 1211-20-9200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 )

1302-19-119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100

인삼차 2106-90-3011 기타인삼 1211-20-99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 )
2106-90-3019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8 전통주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곡물발효주
2206-00-2010
2206-00-2020
2206-00-2090

과실발효주
사과주 배술 등( , )

2206-00-1010
2206-00-1020
2206-00-1090

막걸리 2206-00-2030
인삼주 2208-70-1000

리큐르 기타 2208-7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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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고추장 2103-90-1030 간 장 2103-10-0000
된 장 2103-90-1010 기타장류 청국장 등( ) 2103-90-1090

□10 차 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현미녹차
2101-20-9011
2101-20-9019

유자차 2008-30-1000 유자즙 브릭스 이하(20 ) 2009-31-9000
유자즙 기타( ) 2009-39-9000 기타 액상차 2008-99-9000

기타 침출차
2101-30-1000
2101-30-9000

기타 고형차
2101-20-1000
2101-20-9090

□11 쌀가공품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쌀과자 한과( ) 1905-90-1050 쌀국수 1902-19-1000

가공밥 1904-90-1010 식 혜 2202-90-3000

떡 누룽지, 1904-90-9000 떡볶이 1901-90-9091

떡 국 1901-90-9091
기타 쌀가공품

1901-90-9099
1904-10-9000쌀가루 1901-20-1000

□12 축산물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돼지고기 냉장 냉동( / )
0203-11-0000∼
0203-29-9000

닭고기 냉장 냉동( / )
0207-11-1000∼
0207-14-2090

오리고기 냉장 냉동( / )
0207-41-0000∼
0207-45-2090

소고기 냉장 냉동( / )
0201-10-0000∼
0202-30-0000

돈
육
부
산
물

간-
지방-
신장-
냉장기타 귀 등- ( )
냉동기타 귀 등- ( )
족 냉동- ( )
대소장 삶은것- ( )

0206-41-0000
0209-10-1000
0206-49-9000
0203-19-9000
0203-29-9000
0206-49-1000
0504-00-1090

돈육열처리가공품
소시지 햄 베이컨( , , , 

돈육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등, , )

1601-00-1000
1602-41-1000 ∼
1602-49-9000

오리털 0505-10-0000
삼계탕 1602-32-10101
기타육류 등0204-10-0000 

기타축산가공품 등1602-32-9000 
계란

껍질붙은 것( )
0407-21-0000
0407-90-0000

계란
껍질붙지 않은 것( )

0408-91-0000
0408-99-9000

유
가
공
품

우 유
가공유 포함( )

0401-10-0000 ∼
0401-50-9000
0402-99-9000

요구르트 액상 냉동( / )
0403-10-1000
0403-10-2000

탈지분유 0402-10-1010
치 즈 0406-30-0000 조제분유 1901-10-1010
조제유 1901-10-1090 기타유제품 등2105-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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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가공류 

품 명 코드HS 품 명 코드HS
감귤농축액 2009-39-9000 고춧가루 0904-22-0000

도라지엑기스 1302-19-9099
깻잎무침 2001-90-9090
단무지 2001-90-9090

과자류 등1904-10-1000 빵 류 등1905-32-0000 
만 두 1902-20-0000 두 부 2106-10-1000

잼 마멀레이드, 
2007-99-1000
2007-10-0000

잼 마멀레이드 감귤류, ( ) 2007-91-1000

참기름 1515-50-0000 들기름 1515-90-1000
국 수 1902-19-1000 두 유 2202-90-9000

과일음료
2202-90-2000
2009-61-0000

2009-71-0000 등 
채소음료

2009-89-2000
등2009-90-2000 

과일가공품
2008-40-0000
2008-99-2000

2008-99-9000 등 
채소가공품

2001-10-0000
2008-80-0000

2104-10-3000 등 

곡류조제품* 1904-10-9000
1904-90-9000 등 

기타조제품 2106-90-9099 등 

곡류조제품 중 * 쌀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쌀가공품으로 분류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및 기타조제품은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 조림식품 및 기타식품류 포함, , , 

품명은 위 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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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관련 2024 Q&A

1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단가 및 산정기준은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단가는 국제 운송비 상승* 및 작년까지  

지원했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표준물류비의 총 이내 정부( 15% ,  5%, 

지자체 10%),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수출물량 

당 원으로 정함1kg 100  

ㅇ  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2023 중  전남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개 품목7 파프리카 팽이버섯 배추 배 김치 딸기 토마토( , , , , , , )의 개국7 일본 중국( , , 

동남아 미주 유럽 극동러시아 중동, , , , )의 선박 기준 평균 표준물류비 당  1kg

원의 생산자 수출업체 수준으로 지원함1,463 13.6%( 6.8%, 6.8%)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의 수출물량 수취가격은 총 원으로 1kg 200  

생산자 원 수출업체 원을 지원받음100 , 100

참고 : ※ 년 전남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중 국가별 해상 운송비 표준물류비2023 ( )
단위 원( : /kg)

품목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극동러시아 중동 평균

평균단가 1,166 1,124 1,164 1,410 1,352 1,348 1,396 1,463

파프리카 1,154 1,105 1,147 1,371 1,339 1,315 1,382 1,259

팽이버섯 1,105 1,053 1,124 1,527 1,349 1,357 1,413 1,275

배추 1,076 1,004 1,065 1,388 1,342 1,308 1,404 1,227

배 1,181 1,183 1,174 1,390 1,359 1,386 1,400 1,296

김치 1,174 1,130 1,181 1,451 1,346 1,344 1,389 1,288

딸기 2,513 2,459 2,505 2,747 2,713 2,688 2,759 2,626

토마토 1,126 1,061 1,117 1,408 1,365 1,385 1,422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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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선정방식은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 수출 특화․

품목으로 선정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모든 , , , , 

식품은 해당됨

ㅇ 선정절차는 관내 수출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시군별  , ․

자체적으로 선정함

ㅇ 수출 특화품목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생산한 원물과 부재료로 활용한  

품목인지 여부 품목의 우수성 품목의 수출물량수출실적 및 수출 확대, , ․  

가능성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 

선정할 수 있음

3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외 수출한 품목도 지원 가능한지  ?

ㅇ  시군에서 선정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외는 지원이 불가함

ㅇ  단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분기별 해당 수출물량의,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이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추가  

선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품목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에 제출하여야 함 

4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급대상 한도액 설정 기준은  ?

ㅇ  시군당 지급대상자인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기준 각각 최대( ) ․  

백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100 , 단 한 개의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

수출특화품목을 생산하고 수출업체로서 직수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는 , 

생산자와 수출업체 각각 적용하여 최대 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당2 , kg  

원으로 정액 지원하고 신청서류 부만 제출할 수 있음200 , 1

ㅇ  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급한 결과 수출농가 명 중 최고 지급액은2023 , 110  

백만원이며579 , 평균 지급액은 백만원 이었음 36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비가 년 제 회 추경 2024 1 총 (

백만원 도비 시군비 3,750 / 1,125, 2,625)에 편성된 점과 다수의 수출 특화

품목 생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 한도액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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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지역 소재 수출업체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ㅇ  수출업체가 타 지역 소재하여도 시 군에서 생산 제조한 농수산 수출․ ․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됨

ㅇ 기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서도 수출업체가 전남이외에 소재 

하여도 지원하였음

6
한  수출업체가 개 시 군 이상 수출한 경우2 , ‧ 시 군당‧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액 한도는 ?

ㅇ  수출업체가 시 군 등 개 시 군 이상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한A , B 2 ‧  

경우 시 군당 백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업체는 , 100‧ 각각 

시에서A 백만원 100 한도 군에서 백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음 , B 100

ㅇ  기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서 수출업체는 개 시 군 수출C 2 , D‧ 업체는 

개 시 군을 대상으로 수출하여 각 시군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바6 , ‧ ․  

있음

7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에서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지원비율은  ?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단가는  수출물량 당 원으로 생산자1kg 100

생산자 단체( )와 수출업체 동일 기준으로 정액 지급함

ㅇ 기존 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지급단가는 표준물류비의  2023

으로 수출농가 수출업체 15% 7%, 8% 중앙 지자체 ( 5%, 3%)를 지원한 바 

있으나,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와 수출 

업체 간 을 적용하여 지원함50:50

8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에 해당되는지 ‧  ?

ㅇ  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2024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여부는 사업목적 대상 지원내용 등을 , , , ․

보고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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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수탁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직불금은 누가 수령‧ 하는지 ?

ㅇ  생산자 지급분은 생산자 지급이 원칙이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위수탁, ․  

수출계약의 따라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대상자는 위탁자인 생산자, 

이며 수탁자인 생산자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 는 제외 대상자임, ( , )

   -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별도 약정에 의거 생산자분 미지급은 불가함

   -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분 직불금을 일괄 신청한 

경우 년 수출 특화품목 생산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을 반드시2024 ( 9 )「 」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자별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조치함 시 군 보관, ( ) ‧

ㅇ  다만 농수산 , 수출 특화품목을 매입 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단체는 

수출 생산자분 직불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생산농가에게 농산물 매입금을 입금한 입금증 생산농가의,  

경영체등록증 재배품목 재배면적확인( , ) 생산자 판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의 범위 

ㅇ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식품업체 중‧  

수출업체와 직접 수출계약을 통하여 수출 납품실적이 있는 자를 생산자라고함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생산자 범위 【 】

생산자

수출
계약
⇄

납품

수출업체

선적
→

배송
수입업체

생산자① 
주( )  ○○

영농조합△△

어업법인□□ 생산자단체② 
농협 농어업법인( , ) 통상회사◧◧




